
[별표]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부평가 기준표

1. 점수 산정 방식

 

 가. 기준표에 따른 점수는 세부평가 기준표의 참작사항별  해당 비중에 부과수준별 

해당등급의 점수를 곱하여 참작사항별로 점수를 산출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

정한다.

 나. 위반행위가 각 참작사항의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

의 기준을 적용한다.

2. 위반행위 세부평가 기준표

부과수준
상(3점) 중(2점) 하(1점)

참작사항 비
중

위반행위
내용

0.5

∙등록사항 변경신고를
거짓으로 한 경우

∙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
약등의 해지·만료 등
에 따라 소비자피해보
상보험계약등의 체결
기관 등이 변경되었음
에도 변경 신고를 하
지 않거나 변경 신고
기간이 종료된 후부터
3개월이 지나서 신고
를 한 경우 또는 거짓
으로 변경 신고를 한
경우

∙할부거래법 제34조제1
호부터 제3호, 제7호부터

∙변경 신고를 하지 않
거나 변경 신고 기간
이 종료된 후부터 3개
월이 지나서 변경 신
고를 한 경우

∙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
약등의 해지·만료 시
변경 신고 기간이 종
료된 후부터 3개월 이
내에 변경 신고를 한
경우

∙휴·폐업 시 휴·폐업 신
고를 하지 않거나 신
고 기간이 종료된 후
부터 3개월이 지나서
신고를 한 경우

∙휴업 후 영업재개신고
를 하지 않거나 영업
재개신고 기한이 종료
된 후부터 3개월이
지나서 영업재개신고
를 한 경우

∙등록사항 변경 신고
기간이 종료된 후부터
3개월 이내에 변경 신
고를 한 경우

∙휴·폐업 시 신고 기간
이 종료된 후부터 3개
월 이내에 신고를 한
경우

∙휴업 후 영업 재개 시
영업재개신고 기한이
종료된 후부터 3개월
이내에 영업재개신고
를 한 경우



제9호, 제12호의 금지
행위를 한 경우

위
반
행
위
정
도

피해
규모

0.3

∙선불식 할부계약을 체
결한 소비자 중 50%
이상의 소비자에게 피
해가 발생하였거나 발
생할 우려가 큰 경우

∙소비자 피해액수가 10
억원 이상 또는 피해
소비자가 1,000명 이상
인 경우

∙선불식 할부계약을 체
결한 소비자 중 20%
이상 50% 미만의 소
비자에게 피해가 발생
하였거나 발생할 우려
가 큰 경우

∙소비자 피해액수가 10
억원 미만 1억원 이
상 또는 피해소비자가
1,000명 미만 100명 이
상인 경우

∙선불식 할부계약을 체
결한 소비자 중 20%
미만의 소비자에게 피
해가 발생하였거나 발
생할 우려가 큰 경우

∙소비자 피해액수가 1
억원 미만 또는 피해
소비자가 100명 미만
인 경우

지역
적
범위

0.2

∙위반행위 효과가 3개 이
상의 특별시·광역시·특
별자치시·도에 미치는
경우

∙위반행위 효과가 2개의
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
시·도에 미치는 경우

∙위반행위 효과가 1개의
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
시·도에 미치는 경우


